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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목적

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의 정확한 인식과 보존 활용을 한 각종 연구,

조사 등의 사무를 장하는 기 으로「문화재청 감사규정」에 따라 2년 주기로

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상기 에 해당되며,업무 반에 한 사항이 정하게

이루어졌는지에 한 감사를 실시하 다.

2. 감사대상

이번 감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(문화재보존과학센터 포함)를 상으로 실시하 다.

3. 감사 점

직원 황은 총 391명(정규직 165명,청원경찰 19명,비정규직 207명)이고,

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처리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주요 연구

과제 성과,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,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정성,시설공사 추진

정성,국유재산 리,일상감사 이행여부 등 기 운 반에 하여 검하 다.

4. 감사 간 및 원

2015.6.22.부터 같은 해 7.10.까지 15일간 감사인력 4명이 감사를 실시

하 다.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5.10.15.감사결과를 최종

확정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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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:별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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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연

개   

제    목    문  등 보존처 에 한 사항

계     문 연  문 보존과학   

내     

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국가 발굴 문기 등으로부터 훼손된

문화재(유물)을 의뢰받아 이를 보존처리하고 있다.

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는「문화재보존처리 운 에 한 규정」제4조에

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의뢰할 수 있는 기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,발굴 문기

등으로 되어 있고,같은 규정 제9조에는 문화재 보존처리비용은 액 는 일부를

의뢰기 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한,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발굴조사비용 산출은 「매장문화재 조사용역 가의

기 」제5조(직 경비)별표5(직 경비 산출방법)에 유물의 보존처리 약품비

보존처리 탁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는

발굴 문기 에서 발굴한 유물에 하여 보존처리를 할 경우에는 보존처리 비용을

받을 필요가 있다.

그런데 보존과학센터는 2011년부터 2015년 6월 재까지 발굴 문기 10개 기

에서 발굴조사 시 발견한 요 유물 349건에 해 보존처리 비용의 유·무료에 한

명확한 기 없이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부터 보존처리 조 요청을 받은 후 무료로

보존처리하 거나 처리 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.

따라서 보존과학센터는 발굴 문기 에서 발굴한 요 유물에 한 보존처리 비용에

해 명확한 기 을 마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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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할 사항

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은 발굴 문기 에서 발굴한 요 유물 보존처리 비용에

한 정 기 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

- 5 -

문 연

      보

제    목    연 개발 역결과물 에 한 사항

계     문 연   

내     

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6년부터 연구개발사업으로 “우 탄 에폭시 수시를

이용한 유구 사 방법”등을 개발 완료하 다.

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시행한 연구개발 사업은 문화재 보존 리를 한 정한

방법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연구결과 문화재 보존 리를 한 방법 등을 개발

완료하 으면 이를 국 문화재 보존 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련부서와 의하여

문화재수리표 시방서 등에 반 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.

그런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6년부터 2015년 자체종합감사일까지 완료한 연구

개발사업 문화재 보수재료 개발연구 등 8건은 개발 완료하 으나 국립문화재연구소

등 일부 기 에서만 활용하고 있다.

따라서 개발 완료하여 즉시 용 가능한 연구개발 결과물은 국 으로 문화재

보존 리에 용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.

조 할 사항

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문화재 보수재료 등 개발이 완료된 8건에 해 련 부서

등과 의를 거쳐 문화재보존 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

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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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 연도 과   계약 액 (원)  규  안  

1 2013 통 사  술 복원  한 통 사 재현 133,000,000 책 연 원 수 

2 2013 여주보 치에 따른 주변 화재  환경 향 평가 연  2 106,500,000 책 연 원 수

3 2013 화재 화재  염  능평가  도포  1 115,454,540 책 연 원 수

4 2013 진동  한 화재  안 진단  개  1 112,987,840 책 연 원 수

5 2014 여주보 치 후 화재  환경 향평가에 따른 보 안 연  113,000,000 책 연 원 수 

6
2014    아 건 화재 수 에 한 연 40,036,360

책 연 원 수 

7 책 연 원 수 

8 2014 화재 화재  염  능평가  도포  연  3차 191,000,000 책 연 원 수

9 2015    아 건 화재 수 에 한 연  164,963,640 책 연 원 수 

문 연
주   

제    목    연 개발 역사업 책 연 원 적 에 한 사항

계     문 연   

내     

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3년과 2015년까지 “ 통 사 제작 기술 복원을 한

통 사 제 ”등 9건의 연구개발 사업에 해 제안서 평가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

용역사업을 시행하 다.

「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비 리지침」Ⅲ.2.(인건비).참여 연구원별

용기 에 따르면 용역 참여업체가 학의 경우 책임연구원은 부교수 이상의 문

지식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시 책임연구원의 정성 여부를

검토하여야 했다.

그러나,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용역사업에

한 제안서 평가시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능력에 해 주 평가만 실시함으로써

책임연구원이 부교수 이상이 아닌 조교수로 되어 있는 제안서를 그 로 인정하여

책임연구원의 기 이 미달된 사업자가 연구용역을 수행 완료(8건)하거나 진행 (1건)인

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.

【책임연구원 용기 미달 용역 황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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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할 사항

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연구개발 용역사업에 한 제안서 평가시「국립문화재

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비 리지침」에 따라 책임연구원은 부교수 이상의

문지식을 가진 자로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 히 하시기

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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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연

시 정  

제    목    가 정문  탑 록 에 한 사항

계     문 연

내     

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재 기록화 사업으로 “국가지정

석탑 황기록 안 리를 한 기 연구”사업을 문기 과 용역 계약을 체결

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물인 석탑 실측도면을 문화재청 정보화담당 실에서

보 · 리하고 있다.

동 사업은 석탑의 멸실,훼손에 비한 3D스캔,정 조사,도면작성 등 기 자료를

확보하는 사업이므로 석탑에 한 정확한 실측도면을 기록·보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2013년까지 동 용역시 석탑에 한 수작업으로 실측없이 3D스캔만한 후

2D도면으로 변경함으로 일부 2D도면 상 석탑 규모가 일부 부 정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는

수작업으로 다시 실측하여 보다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“경상북도의 석탑“책자를

발간·배포하 다.

국립문화재연구소는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부 정한 도면을 그 로 문화재청 정보화

담당 실에 제출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석탑의 원형자료로 보 리하고 있어 동일

석탑의 규격이 다르게 기록· 리되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화담당

실과 의하여 부정확한 도면은 수정할 필요성 있다.

조 할 사항

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정보화담당 실에서 보 인 석탑 18기 실측도면을

조속히 수정·보완하고 석탑의 실측도면상 수치가 서로 상이하여 석탑 규격에 한

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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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 연도 과   
계약 액 

(천원)
미실시사  비고 

1 2014 천연 터 터렉티브   스 치 역 47,788 하 보수 리  누락 역 

2 2014 록  고 리 링 공사  7,900 하 보수 리  누락 공사 

3 2014 앙 화재 터 수 고  주 시  cctv 카 라 체 8,272 하 보수 리  누락 공사 

4 2015 천연 터 연못주변 크시  보수공사 9,359 하 보수 리  누락 공사 

5 2015 천연 터 안내 스크  치공사 19,500 하 보수 리  누락 공사 

6 2015 쳔연 터 연못 안 스  리  cctv 치  9,922 하 보수 리  누락 공사 

문 연

시 정  

제    목    문 연  정 하 검사에 한 사항

계     문 연

내     

　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」시행령 제61조(하자검사)제①항에

따르면 각 앙 서의 장 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연 2회 이상

정기 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

규정하고 있다.

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(하자담보책임기간)제①항에 따라 각 앙 서의 장

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법이 정하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

정하여야 하며,해당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 을 받아야 하는 용역으로 계약을

체결한 용역은 계약조건에 따라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.

그러나,국립문화재연구소는총6건(용역1건,공사5건)에 해최근공사가완료되거나착오로

인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보수 리부에 락됨에 따라 정기하자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.

【정기하자검사 미실시 황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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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할 사항

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락된 6건의 사업에 해 하자보수 리부에 등재하고

미 실시된 하자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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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연

시 정  

제    목    ‘역사도시 건축문  · 수 해 험도 평가 및 시스 ’ 에 한 사항

계     문 연

내     

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최근 격한 기후변화와 국지 집 호우 등으로 자연재해

험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풍수해,지진 등 자연재난에 비하기 하여

’09~’12년에 걸쳐 서울 등 4개 역사도시를 상으로「역사도시 건축문화재의 지진ㆍ

홍수 재해 험도 평가(1,159백만 원)」를 수행하 고 상기 조사결과를 토 로 ’13년에

「역사도시건축문화재지진ㆍ홍수재해 험도평가 리시스템구축(222백만원)」을개발하 다.

상기 로그램은 건축문화재 주변지반에 한 공학 분석 등을 통해 험도를

4단계(정상,주의, 험,긴 )로 구분하고 지도상에서 실시간 지진경보에 따른 문화재

험도를 단계별로 표시되도록 구 하고 있다.

한,홍수피해 비 건축문화재와 주변지형·배수체계 등 분석을 통해 강수량(기상정보)

과 연계하여 상 침수범 등 피해 험도를 5단계(정상, 심,주의, 험,긴 )로

구분 실시간으로 지도상에서 구 하도록 개발하 으나 자체종합감사일까지 로그램에

한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,미 운용 상태로 자체 보 에 있다.

　

조 할 사항

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‘역사도시 건축문화재 지진·홍수 재해 험도 평가

리시스템’에 한 활용 운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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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규격
당

수량
재료비 노무비 합계 변경

사유변경 단가 액 단가 액 단가 액

계 2종

당 14,688,525 6,386,415 21,074,940

변경 7,495,412 1,212,161 8,707,573

증감 -7,193,113 -5,174,254 -12,367,367

압출스티로폼
가등 1호,

150mm

당 399㎡ 20,609 8,222,991 3,425 1,366,575 24,034 9,589,566 도면과

내역이

상이변경 0㎡

압출스치로폼

본드 붙임

벽,가등 1호,

100mm

당 498㎡ 12,983 6,465,534 10,080 5,019,840 23,063 11,485,374 이

단열
변경 0㎡

발포폴리스티

(벽공간)

가등 1호,

150mm

당 0㎡

변경 278.05㎡ 20,276 5,637,741 3,038 844,715 6,482,456

압출스치로폼

(벽공간)

가등 1호,

100mm

당 0㎡

변경 120.95㎡ 15,359 1,857,671 3,038 367,446 2,225,117

문 연

시 정  

제    목    ‘천연 념물  수 고 및 연 동 축공사(2차)’에 한 사항

계     문 연

내     

국립문화재연구소는 ‘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연구동 증축공사(2차)’에 해

㈜○○○○○와 계약체결(2015.3.25./1,901,242천 원)하고 2015.4.1.~11.11.까지 공사를

시행하여 자체종합감사일까지 내·외벽 단열 설비공사 등을 진행하 다.

자체감사기간 상기 공사에 해 공사 황을 확인한 바 ㈜○○○○○는 수장고

외벽 하부 단열재에 해 계약서 상 서로 상이(설계도면/발포폴리스티 ,내역서/

압출스티로폼)하게 되어 있고,설계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발포폴리스티 으로 단열재

공사를 시공 에 있으며,외벽 산화스텐 시공부는 이 으로 단열재(단열 외부성능

기 표상 내벽으로 설정됨)가 용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내역 조정이 필요하다.

【단열재 련 액조정 황】
(단 :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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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시행 장여건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으로 계약내용에 한 변경사유가

발생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함으로 공사비 재산정 결과

15,956,540원(원가계산 용 액/간 노무비,환경보 비,기타경비,일반 리비,

이윤 포함 등)의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.

조 할 사항

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‘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연구동 증축공사(2차)’

물량 과다산정 계약서상 상이하게 용된 단열재 계 15,956,540원을 감액 조정

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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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지번 용도 공사 액 구 조 완료일자 비고

충청남도 부여군

규암면 외리

459번지 /

가마

덧집
20,000

·구조 :경량철골조

·지붕 :함석기와

·연면 :75㎡

2014.10.16.

토기

가마
9,130 ·흙가마 1기 2014.10.06.

문 연

시 정  

제    목    ‘한 백제  가  제  및 대시 물  ’ 에  산 에 한 사항  

계     문 연

내     

「국유재산법」제14조(등기·등록 등)의 규정에 의하면 앙 서의 장은 국유재산

(부동산과 그 종물)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리보 에 한 조치를 하도록

규정하고 있다.

국립문화재연구소(고고연구실)는 2014년에 한성백제권 건축 토기제작기술 복원

연구를 해 다음과 같이 재 토기 가마 덧집에 한 공사를 시행하 다.

(단 :천원)

그러나,공사완료 후 자체종합감사일까지 국유재산에 미등재하여 리하고 있다.

조 할 사항

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국유재산에 미등재 된 토기 가마 덧집에 해「국유

재산법」제14조(등기·등록 등)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리 장에 등재하여 성실하게

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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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연

주   

제    목    제  종료  결과보고에 한 사항

계     문 연  

내     

「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 지침(국립문화재연구소 규 제21호,2013.6.20)」제20조

(결과보고서)제ⓛ항은 국제교류를 추진한 자는 국제교류 종류 후 30일 이내에 견

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3년부터 2015.7월 자체종합감사일까지 ‘한일 고 문화 공동

연구 연구자 견’등 총 134건 398명의 국제교류를 추진하 다.

상기와 같이 국제교류를 추진하 으면 국제교류자는 「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

지침」에 따라 견연수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연구기획과에

제출하여야 함에도 체 134건 총52건(2013년 18건,2014년 28건,2015년 6건)을

제출 기한보다 지체 제출하 고,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되지

않았으면 이를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타당하나,이러한 조치가 미흡하여

최 215일을 지연하여 제출하는 결과를 래하 다.

조 할 사항

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국제교류 종료 후 기한 내에

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철 히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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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연

개   

제    목    표본․암  등  에 한 사항

계     문 연  

내     

「매장문화재보호 조사에 한법률(제12350호,2014.1.28.)(이하 매장법)」제2조(정의)에

따라 화석․암석 등은 매장문화재에 속하며,제20조(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정

국가 귀속) 제23조(문화재조사로 발견 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정과

국가귀속)동법 시행령 제20조(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리규정의 마련)는 정당한 소유자가

없고 국가에서 직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토록 하며,이 문화재의

보 ․ 리, 시,활용 여 등에 한 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「화석 화석산지보존․ 리지침(문화재청 훈령 제141호,2014.12.26.)」제15조(화석의보 ․

리)제⑤항은 조사기 은 발굴조사보고서 수록 상 화석표본이 아닌 문화재에 해서는

「화석표본 리규정」을 자체 으로 마련하여 보 ․ 리․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은 자체종합감사일까지 총 1,055 의 화석표본

(895 ),암석(160 )을 보 ․ 리하고 있고,그 129 은 자체 조사를 통해 발견․

수습한 매장문화재이다.

〈표-1〉자연문화재연구실 보 인 화석표본․암석 등 지질표본의 확보 경로별 내역

구 분 확보개체 수 비고

지자체 등의 발견신고에 따른 문화재 수습 525

비귀속 상 문화재

자체조사 후 발견문화재 수습 129

기 천연기념물에 한 상변경 후 이 17

기존 소유자(학계연구자 등)의 기증 384

계 1,055

국립문화재연구소는 상기와 같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화석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

하 으면「매장법」제20조(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정 국가귀속)에 따라 아래의

‘발견․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차’를 수하여 ‘국가귀속문화재’혹은 ‘비귀속 상

문화재’임을 결정한 후,「국가귀속문화재의 리 등에 한 규정」 「화석 화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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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 보존․ 리 지침」등에 따라 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차를 시행하지 않았다.

한 ‘비귀속 상 문화재’를 보 할 때에는「화석 화석산지 보존․ 리 지침」

제15조(화석의보 ․ 리)에 따라「화석표본 리규정」을 자체 으로 마련하여 보 ․

리․활용하여야 함에도 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.

조 할 사항

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「발견․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차」를 철 히 수

하시기 바라며,보 인 화석표본 등의 리에 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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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
분

계약명
계약기간
계약 액

계약자
지체 규격미달
등 황

환수 상 액(원)

물품
일본규슈국립박물 소장
한국문화재조사보고서발간

‘14.7.2 〜‘14.10.31
21,000,000원

○○○○○
㈜○○○○○

15일 지체 납품 472,500

물품
연해주의 문화유 4 
보고서’발간

‘14.10.13 〜‘14.12.22
39,000,000원 ㈜○○○○○ 보고서규격미달

(44page 감소)
3,084,030

계 2건 3,556,530

문 연

시 정  

제    목    계약  체 및 정산에 한 사항

계     문 연  

내     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규칙」제67조(감독 검사)는 감독․

검사공무원은 감독․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 의 계약내용에 합하지 아니한

때에는 그 사실 조치에 한 의견을 소속 앙 서의 장 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

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국립문화재연구소의 감독․검사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당 의 계약내용에 합하지

아니하면 그 사실 조치에 한 의견을 소속 서의 장 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

제출하여 계약기간 연장 정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런 조치 없이 계약

상 자가 계약기간 내에 정당하게 계약을 완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총 2건 3,556,530원의

지체상 (1건,472,500원) 규격 미달에 한 정산 (1건 3,084,030원)을 미징수

과지 하 다.

조 할 사항

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○○○○○ 등으로부터 지체상 과지

3,556,530원을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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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연

법령상 개

제    목    물취 규정 련 사항

계     문 과, 발 제도과 

내     

유형문화재과는 우리 청이 소장한 유물의 보존 리와 취 에 필요한 사항을

정하기 하여「유물취 규정」을 마련․운 하고 있으며,동 규정 상 유물의

여는 최 2년간만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매장문화재의 보 ․ 리

활용 등에 해 규정한「국가귀속문화재의 리등에 한규정(발굴제도과 소 )」은

유물 여의 최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.

‘15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감사한 결과,국립문화재연구소는「국가귀속문화재의 리

등에 한규정」에 따라 국립 앙박물 에 283 (‘07년 14 ,’10년 261 ,‘11년 8 )

강화역사박물 에 90 (’10년 90 )의 유물을 여한 후 상기 규정에 유물 여

최 기한이 명시되지 않음을 근거로 2014.12.31.까지 여를 연장․승인하는 등 최

7년간 유물을 여하 으나,「유물취 규정」에 따르면 유물을 최 2년간만 여할

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동 행 는「유물취 규정」을 반

하 다 볼 수 있다.

이와 같이 우리 청 소유 유물 여에 한 소 과별 규정이 서로 달라 해당 행 를

수행하는 기 에 혼란을 주고 유물의 여 시 상이한 행정행 를 할 수 있으므로

유물 여에 한 통일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.

조 할 사항

유형문화재과장과 발굴제도과장은「유물취 규정」과 「국가귀속문화재의 리등에

한규정」의 서로 다르게 규정된 유물 여 가능기간에 해 상호 의하시어 합리

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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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연

시 정   

제    목    연  과품 에 한 사항

계     문 연  

내     

「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리규정( 규 제17호 2011.12.23.)」

제25조(연구성과의 활용 진)는 연구소장은 주 연구기 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

종료된 다음 년도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.

「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(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지침 제21

호 2014.3.6.)」은 연구과제의 후속성과 리기간을 연구과제의 종료일로부터

2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.

국립문화재연구소는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」 「국립문화

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리규정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(R&D)사업을 추진

하며 용역 성과물의 품질확보를 해 용역완료 후 2년 이내에 SCI KCI

논문 등재,특허 등을 최종성과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.

하지만,2011년〜2012년에 시행된 총 45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(R&D)연구용역

40건에 하여 상기의 최종성과물을 요구하 음에도,2015.7월까지 총 26건의

최종성과물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고,

〈표-1〉R&D사업 최종 과물 출 지체현황 (2011〜2012)

계약년도 계약건수(A)
논문 등

요구건수(B)
지체건수(C) 지체율(C/B) 제출기한

2011 19 19 11 58% 2013.12.

2012 26 21 15 71% 2014.12.
계 45 40 26 65%

상기의〈표-1〉과 같이 최종성과물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이를 독려

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여 2015.7월 재

18개월 이상 제출이 지체되는 결과를 래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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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,「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」은 과제수행자 선정시

최종성과물 제출 미이행자에 해 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,2013년〜2014년까지 R&D용역 45건을 경쟁의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 음

에도 단독입찰로 22건이 수의계약되었으며,2014년의 경우 2011년〜2012년 과제에

참여하여 계약당시까지 최종성과물 제출을 미이행한 연구자 5명이 계약상 자로

선정된 사례가 있어,계약 발주시 이 용역의 최종성과물을 미제출한 자가 단독

으로 입찰할 경우 상기 규정 용에 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어 이에 한

보완이 요구된다.

조 할 사항

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(R&D)연구용역 26건의 성과물에 해

SCI KCI 논문 등재,특허 등을 최종성과물로 제출토록 하시고,단독응찰시

최종성과물 제출 미이행자 감 처리 용에 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

련 규정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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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연

주    

제    목    가연 개발사업 학생연 원 건비 계상에 한 사항

계     문 연  

내     

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용역 사업 시행시 「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 개발

과제 연구비 리지침」에 따라 연구비 산정·사용· 리·정산 운용을 하도록

지침을 마련하 다.

동 지침에 따르면 용역 사업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〈계약 규의

정가격 작성 기 의 학술연구용역 기 단가〉를 용하되,참여연구원이 학생

신분일 경우에는 과학기술 원회에서 고시한 학생인건비 계상 기 을 용하여

인건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계약 상 자가 사업 착수시 제출한 착수 계

서류(산출내역서,참여 연구인력 등)를 확인하여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직 참

여하는 연구원이 학생(학사과정,석사과정,박사과정,박사후 연구원)일 경우에

‘연구원’ 는 ‘연구보조원’인건비를 ‘학생연구원’인건비로 내역 조정을 실시

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4년 ‘사를 이용한 직 직물 제작 기술 재 사업’등

2개 사업,2015년도 ‘목조문화재 화재 방 방염제 성능 평가 도포기 사업’등

2년간 총 3개 사업에 하여 내역 조정 없이 당 계약 사항을 그 로 인정하여

총 27,524,990원의 용역비가 과다 지 되는 결과를 래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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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학생연구원 인건비 과다 계상 내역】

(단 :원)

연도 과 제 명
계약
연구원

참여
연구원

당
인건비

변경
인건비

차액

’14
사를 이용한

직 직물제작기술재 연구보조원(3명) 석사(3명) 10,986,120 6,390,000 4,596,120

’14

목조문화재
화재 방 방염제
성능 평가
도포기 연구

연구보조원(5명)
보조원(3명)

석사(5명)
학사(3명)

14,500,000 7,981,380 6,518,620

소계 2건 11명 11명 25,486,120 14,371,380 11,114,740

’15

목조문화재
화재 방 방염제
성능 평가
도포기 연구

연구보조원(6명)
보조원(5명)

석사(7명)
학사(4명)

37,500,000 21,089,750 16,410,250

합계 3건 22명 22명 62,986,120 35,461,130 27,524,990

조 할 사항

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 히 하시기

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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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처
구 분

세부규정
체결방법 산과목

교육부 약 350 「교육부소 이공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」 

국토교통부 약 350 「국토교통부소 연구개발사업운 규정」 

문 연

시 정   

제    목    가연 개발사업 과제   적 에 한 사항 

계     문 연  

내     

국립문화재연구소는「과학기술기본법」,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

규정」,「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리규정」에 따라 매년 국가연구

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【연도별 산 내역】

ㅇ 2013년도 :국가지정석탑 황기록 안 리를 한 기 연구 등 2,828백만 원

ㅇ 2014년도 :천연기념물 어새 노랑부리백로 서식지 보존연구 등2,500백만원

ㅇ 2015년도 :목조문화재 화재 방 방염제 성능평가 도포기 등 2,500백만원

국가연구개발사업은 앙행정기 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

그 연구개발비의 부 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

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, 통령령인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

규정」(이하 공동 리규정)에 따라 주 연구기 약을 체결하고 출연 을 지

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임.그러나,국립문화재연구소를 포함한 일부 기 은

법령근거가 없어 출연 을 편성할 수 없기에 연구개발비(260)목으로 주 연구

기 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을 지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.

【국가연구개발사업 산과목 세부규정 황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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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처
구 분

세부규정
체결방법 산과목

농림축산식품부 약 350 「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 규정」

문화체육 부 약 350 「문화체육 연구개발사업 리규정」

미래창조과학부 약 350
「미래창조과학부소 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」

「정보통신·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 리지침」

보건복지부 약 350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리규정」

산업통상자원부 약 350 「산업기술 신사업공통운 요령」

안 행정부 약 350 「안 행정부소 재난안 련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」

해앙수산부 약 350 「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운 규정」

환경부 약 350 「환경기술개발사업운 규정」

식품의약품안 처 계약 260 「식품의약품안 처연구개발사업 리규정」

기상청 약 350 「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」

농 진흥청 약 350 「농 진흥청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공동연구사업운 규정」

문화재청 계약 260 「국립문화재연구소용역연구개발사업 리규정」

산림청 약 350 「산림분야연구개발사업의 리등에 한규정」

소방방재청 약 350 「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」

소기업청 약 350 「 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 요령」

의 표와 같이 각 앙행정기 은 공동 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이 에

되지 않는 범 에서 각 부처 소 국가연구개발사업 리에 한 세부규정을

운용하고 있고,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도「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」

리규정을 마련· 용하면서,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」(이하

국가계약법)을 같이 용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.

국가연구개발사업은 약기간이 종료되면 공동 리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

하여야 하기에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나,국립문화재연구소는

국가계약법의 용을 받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 기 때문에 계약서상 특별히 명시한

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 의무가 없음에도 공동 리규정이나 자체규정을 근거로

정산을 실시하고 있어 법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.

 조 할 사항

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」과「국가 연구개발

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」이 상충되어 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련 규정을

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


